질의23: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양취득한 토지사용권을 중국의 은행에 저당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절차는 어떤가?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양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은행에 저당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 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기업은 관련 대출은행에 대출신청서 및 기업의 기본상황, 재무제표, 토지사용권에 대한 증명서류 등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의 신용평가 및 토지사용권에 가액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은행과 기업은 “대출계약” 및 “토지사용권저당계약”을 체결한다.

2. 토지사용권저당권의 설립은 토지관리부서의 등기를 거쳐야 효력을 발생하므로 은행과 기업은 저당계약을 체결한 후 15일내에 신청서·토지사용권증서·저당계약·토지가격감정 및 확인보고·저당자와 저당권자의 신분증명서류를 소지하고 토지관리국으로 가서 저당등기를 하여야 한다. 토지관리부서는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저당등기조건에 부합되면 저당되는 토지사용권증서에 저당기록을 하며 은행에 “토지타항권리증명서”(土地他項權利證明書)를 발급하면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은행은 토지사용권저당권의 합법적인 증빙인 “토지타항권리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대출계약”에 따라 약정한 대출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4. 기업이 은행의 대출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 “대출계약”과 “토지사용권저당계약”이 이행종료되면 은행은 저당계약 종료증명과 “토지타항권리증명서”을 기업에 교부하면 기업은 상기 서류를 소지하고 계약종료일 부터 15일내에 토지관리부서로 가서 토지사용권저당말소등기를 하면 토지사용권에 설정한 저당권은 말소된다.

다만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은 실무상 일부 지역(예컨대 청도시)의 토지사용권저당등기기관(토지관리부처)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의 “토지사용증서”원본 보관을 요구한다.  “토지사용증서”원본을 토지관리국에 보관하여야 “토지타항권리증명서”를 은행에 발급한다. 대출은행은 “토지타항권리증명서”를  대출금 상환시까지 소지하고 대출금을 받은 후 “토지타항권리증명서”를 토지관리국에 제출하면 토지관리국에서 “토지사용증서” 원본을 반환한다. 유의할 점은 “토지사용증서” 원본을 보관할 때 보관 관련 증명서류를 받아 둘 필요가 있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성진국유토지사용권출양과양도잠행조례”(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1990年) 제4조, “대출통칙”(贷款通则1996年)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1995年） 제34조 제3항


� “대출통칙” 제25조~제29조


� “토지사용권저당등기관련문제에관한통지” (关于土地使用权抵押登记有关问题的通知1997年)





